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제36조의12 

제1항제5호가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

1  질의

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 제1항제5호가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

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

2 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

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은“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

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（제7호）”이라 규정하고 있고，「지역특화

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제36조의 1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화사업자는“그 밖

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

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（제5호）”에 해당하는 특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

여 필요 한때에는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」제3조 각 

호에 해당하는 토지 •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중

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의 경우에는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

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」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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